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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부정행위 – 주요 변경사항 -



01. 연구부정행위 – 주요 변경사항 -

구분 연구부정행위
(법 제31조제1호)

일반부정행위
(법 제31조 제2호~제6호)

내용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연구비
사용용도,
사용기준

위반
(제2호)

성과
소유위반
(제3호)

보안위반
(제4호)

거짓부정
신청수행
(제5호)

그밖에시행령으로정한건전성저해행위(제6호)
(시행령제56조제1항)

조사방해
행위

(제1호)

연구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제2호)

생명윤리
위반

(제3호)

연구실
안전위반
(제4호)



01. 연구부정행위 – 관련 Q&A -

연구기관

연구자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절차 중심) -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절차 중심) -

기존 변경

용어변경
제재조치 제재처분

이의신청 재검토 요청

재검토 주체 제재조치평가단
제재대상자
직접 선택

①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②소관부처

재검토
신청기한

30일 사전 처분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처분기한 제한없음 재검토 의견 접수 후 30일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절차 중심) -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처분사유 중심) -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처분사유 중심) -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처분사유 중심) -



02. 제재처분 – 주요 변경사항(처분사유 중심) -

제재처분 사유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기관 개인

연구부정행위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3년 150% 30%

연구비사용용도및기준위반
(법 제31조 제1항 제2호)

6개월~10년
위반금액

100%~250% 
+ 환수 100%

위반금액
100%~200%

연구과정및성과불량
(법 제32조 제1항 제1호)

2년 100% 20%

협약위반에따라과제변경또는중단
(법 제32조 제1항 제2호)

2년 100% 20%

연구성과소유위반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3년 150% 30%

보안위반
(법 제31조 제1항 제4호)

2년~5년 100%~250% 20%~50%

거짓·부정으로신청또는수행
(법 제31조 제1항 제5호)

2년 100% 20%

그밖에시행령으로정한건전성저해행위
(법 제31조 제1항 제6호)

2년 100% 20%

연구개발수행포기
(법 제32조 제1항 제4호)

2년 100% 20%

회수금또는기술료미납
(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제6호)

납부할 때까지 - -



02. 제재처분 – 관련 Q&A -



02. 제재처분 – 관련 Q&A -






